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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 이사·비상근 임원도

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?

1. 서설

2024년도 약 1개월 반 정도를 남겨 놓고 사업장마다 직장 내 성희롱 

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 이사

와 비상근 임원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 성희롱 예

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

니다.

2. 관련 법령 : 남녀고용평등법

제2조(정의)

2. 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

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

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

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

주는 것을 말한다.

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

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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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등기 이사와 비상근 임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 

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?

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이란 ~中略~상급자~

中略~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~中略~ 말한다. 고 규정하고 있

고, 동법 제12조에서 역시 상급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

된다.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동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

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‘상급자’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「직장 

내 성희롱 예방·대응을 위한 안내서(2022.12.14.)」,고용노동부’ 5쪽에서 

“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란 사업주, 상급자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할 

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칭하므로 대표이사·등기 이사·비상근 

임원도 해당된다”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
4. 결어

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일반

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표이사에 대해 실시1)하고 있으나 비

록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기 이사 및 비상근 임원이라도 직장 내

에서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근로자 여부와 

무관하게 성희롱 예방교육대상에 포함되는바 매년 1회 이상 교육 시 

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끝.

제574호

2024. 11. 18.

노무법인 두레 

1) 다만,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사항 중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대상자 점검시 대표이사와 재직 중 근

로자에 대한 교육수료 여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등기이사와 비상근 임원까지는 점검이 

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.


